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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

헌법재판소 “2회 이상 음주 운항 가중 

처벌하는 해사안전법은 위헌” 법무뉴스

두 번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배를 모는 행

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해사안전법은 ‘윤창

호 법’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

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. 헌재는 31일 재판관 

7(위헌)대2(합헌) 의견으로 해사안전법 104

조의2 제2항 중 ‘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

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’ 부분에 위헌 

결정을 내렸다.

〈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서

울 헌법재판소에서 8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위

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〉

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차례 이

상 배를 운항한 사람을 징역 2~5년이나 2000

만~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한다. 지난 

2019년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이 술

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

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2020년 개정됐다.

헌재는 과거 음주 행위와 처벌 대상 음주 행

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무

조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책임과 형

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법정형이

라고 판단했다. 헌재는 앞서 반복 음주운전 행

위를 가중 처벌하는 ‘윤창호법’에 대해서도 두 

차례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.

헌재는 “과거의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전

에 이뤄져 그 이후 행해진 음주 운항 금지 규

정 위반 행위를 ‘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

한 생명·신체 등을 위협하는 행위’라고 평가

하기 어렵다면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

다고 보기 어렵다.”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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